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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 정정은

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.

□ 갤러리아포레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정정은 이의신청에 따른 공시

가격 조정과 함께 연관세대의 공시가격을 정정한 것이며,

ㅇ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중앙

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·공시하였음을 알려

드립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내일신문, 8.8.) >

◈ 갤러리아포레 집단정정은 위법

- 공동주택 공시가격 정정은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이의신청이 접수된

것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·공시하여야 하나,

국토부의 연관세대 정정은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것임

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

 부동산평가과 김세묵 사무관(☎ 044-201-342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